
불법피라미드 신고대상 및 방법

1. 불법피라미드 신고 대상

- 방문판매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단계  

  판매 조직을 개설·관리 또는 운영하는 자

- 방문판매업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으로 등록하였으나, 실질적으로 

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·관리 또는 운영한 자

- 불법피라미드 판매조직을 통하여 재화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

를 하거나 재화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

행위를 한자

2. 공제조합 가입 여부 확인

   -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(http://www.kossa.or.kr) 조회하기

   



   - 직접판매공제조합(http://www.macco.or.kr) 조회하기

 

※ 두 조합 중 어느 한 곳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고 다단계판매업을 영
위하는 업체는 불법 업체이므로 신고가 가능합니다.

3. 불법피라미드 법위반 유형
   - 미등록업체의 다단계판매 행위
   - 방문판매·후원방문판매업체의 다단계판매 행위
   -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유도하는 업체

※ 조합에 가입이 되어 있더라도 불법영업행위가 발생되고 있는 경우 
신고가 가능합니다.

4. 불법피라미드 신고
   - 불법피라미드 신고서 양식 다운로드
   - 육하원칙(언제, 어디서, 누가, 무엇을, 어떻게, 왜 등)에 의해 구체  
     적이고 사실 확인이 가능하도록 작성

5. 공제조합에 가입되지 않은 불법 피라미드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
   - 3단계 이상 후원수당을 지급함을 보여주는 보상플랜
   - 조직도, 녹취, 영상, 카카오톡, 사진, 입금처, 계약서 등

6. 신고자 보호
   - 신고 접수된 내용 및 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검·경찰 등에  
     조사 이첩 시 신고자의 동의 후에만 활용되며, 기타 외부에는 자  
     료의 열람을 일체 허용하지 않습니다.


